








차 체회의61

가. 공갈범죄 양 기 안 논의 결과

(1) 량범위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2 - 4 3 - 7

4 5 , 50 1 6 - 4 3 - 7 5 - 9

5 50 3 - 7 5 - 9 7 - 11



1 · · 1 6 - 3 2 - 5 4 - 7

2 · 2 6 - 5 4 - 7 6 - 9

· 5 4※ ․

5 ·․

.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6 - 4 3 - 6

4 5 , 50 1 6 - 4 3 - 6 5 - 8

5 50 3 - 6 5 - 8 7 - 10

1 5 1 6 - 4 3 - 6 5 - 8

2 5 , 50 3 - 6 5 - 8 7 -10

3 50 5 - 8 7 -10 9 - 12



1 5 2 6 -6 5 -8 7 -10

2 5 , 50 5 -8 7 -10 9 -12

3 50 7 -10 9 -12 11 -14

(2) 양 인자

























(3) 집행유예 기







나. 조 범죄 양 기 안 논의 결과

(1) 량범위







(2) 양 인자

견 논거

일 가 인자

하자는 견

다 견( )

범 처벌법 항 사법 항에 하10 4 , 22 2○

사 공인회계사 변 사 범 처벌법 사건에 하, ,

여 가 하는 규 고 있 므 일 포탈 일,

허 계산 등 특별가 인자

에 특가법에 는 가 처벌 규 용하고 있지 않고,○

특가법 법 범 처벌법에 하여 훨씬 높게 어

있는 고 하여 일 가 인자 하는 것 상당함

법 에 법 다 게 규 어 있는 것 시하고 모 특○

별가 인자 하는 입법자 사에 맞지 않





특별가 인자

하자는 견

주용( , )

가 처벌 규 없 라도 고도 직업 리를 요 하는 직○

업에 종사하는 사람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높 처벌 필

요함

공 원 범행과 사 등 범행 사 에 난가능 에 차○

등 근거가 없

다른 범죄 에 도 행 자 직업 는 직 상 지 를 용한○

경우를 특별가 인자 한 것과 균 고

견 논거

가 인자

부 하다는

견

다 견( )

범 처벌법 항에 포탈죄 상습범3 4○

가 하도 규 하고 있어 일 포탈 에 는1/2 “ ”

특별가 인자 함 에 다른 과 해 는 가.

처벌 규 없

범죄 격상 허 계산 등 일회 범하는○

경우는 극히 드 고 부분 상당한 간에 걸쳐 복 행

하는 경우가 많 므 러한 범죄 속 고 하여 포탈

보다 권고 량범 를 높게 함

상습범인 경우를 가 할 것 아니라 히 범행 일회 인○

경우를 감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상당함

특별가 인자

추가하자는 견

주용( , )

동일 과가 회 있는 경우에는 번 범행 회 끝났1○

라도 그 에 범한 과에 추어 상습범 처벌할 경우가

있 것 므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 인자 추가해야 함





다. 방 범죄

(1) 양 기 정 상의 범위



(2) 유 분류 및 고 량범위





(3) 양 인자



II. 차 체회의62



가. 공갈범죄 양 기 안 논의 결과

(1) 량범위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2 - 4 3 - 7

4 5 , 50 1 6 - 4 3 - 7 5 - 9

5 50 3 - 7 5 - 9 7 - 11

1 · · 1 6 - 3 2 - 5 4 - 7

2 · 2 6 - 5 4 - 7 6 - 9

· 5 4※ ․

5 ·․

.



1 3,000 -6 6 - 1 10 - 2 6

2 3,000 , 1 4 - 1 10 - 2 1 6 - 3

3 1 , 5 10 - 2 6 1 6 - 4 3 - 6

4 5 , 50 1 6 - 4 3 - 6 5 - 8

5 50 3 - 6 5 - 8 7 - 10

1 5 1 6 - 4 3 - 6 5 - 8

2 5 , 50 3 - 6 5 - 8 7 -10

3 50 5 - 8 7 -10 9 - 12

1 5 2 6 -6 5 -8 7 -10

2 5 , 50 5 -8 7 -10 9 -12

3 50 7 -10 9 -12 11 -14

(2) 양 인자



나. 조 범죄 양 기 안 논의 결과

(1) 량범위







견 논거

특별가 인자

다 견( )

공 원 자 시민단체 등 직업 는 직 상 지 인해 상당한, ,○

향 가진 경우 청 공 보 어야 함,

런 지 를 망각한 채 그 동 얻 보 는 사 한 지○

를 탕 범행에 용하는 행태는 난가능 매우 높고 시

필요 도 상당함

일 가 인자

진 함 천( , )

직업 는 지 를 용하거나 사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약○

있는 경우가 부분 어 난가능 드시 행 자 직

업 는 직 상 지 에 한다고 보 어 운 경우가 많

직업 는 직 상 지 를 용하거나 사 하는 사 는 공갈범죄○

인 사안 요소를 특별가 요소 삼 경우 상

당 공갈범죄가 가 역에 량범 를 권고하게





(2) 양 인자

견 논거

일 가 인자

하자는 견

다 견( )

범 처벌법 항 사법 항에 하10 4 , 22 2○
사 공인회계사 변 사 범 처벌법 사건에 하, ,

여 가 하는 규 고 있 므 일 포탈 일,
허 계산 등 특별가 인자

에 특가법에 는 가 처벌 규 용하고 있지 않고,○
특가법 법 범 처벌법에 하여 훨씬 높게 어
있는 고 하여 일 가 인자 하는 것 상당함

특별가 인자

하자는 견

주용( , )

가 처벌 규 없 라도 고도 직업 리를 요 하는 직○
업에 종사하는 사람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높 처벌 필
요함
공 원 범행과 사 등 범행 사 에 난가능 에 차○

등 근거가 없
다른 범죄 에 도 행 자 직업 는 직 상 지 를 용한○
경우를 특별가 인자 한 것과 균 고

견 논거

가 인자

부 하다는

견

다 견( )

범 처벌법 항에 포탈죄 상습범3 4○
가 하도 규 하고 있어 일 포탈 에 는1/2 “ ”

특별가 인자 함 에 다른 과 해 는 가.
처벌 규 없
범죄 격상 허 계산 등 일회 범하는○
경우는 극히 드 고 부분 상당한 간에 걸쳐 복 행
하는 경우가 많 므 러한 범죄 속 고 하여 포탈
보다 권고 량범 를 높게 함
상습범인 경우를 가 할 것 아니라 히 범행 일회 인○
경우를 감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상당함

특별가 인자

추가하자는 견

주용( , )

동일 과가 회 있는 경우에는 번 범행 회 끝났1○
라도 그 에 범한 과에 추어 상습범 처벌할 경우가
있 것 므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 인자 추가해야 함



다. 방 범죄

(1) 양 기 정 상의 범위



(2) 유 분류 및 고 량범위



안 살인 고 가 있는 주건 등 사죄 양4-1 :▶

하나 만드는 안

안 살인 고 가 있는 주건 등 사죄 양4-2 :▶

살인범죄 양 과 마찬가지 범행 동 를

여러 가지 양 만드는 안 컨 살인. ,

범죄 용하여 개 소 분하2, 3, 5 3

여 권고 량범 를 하는 안



견 논거

안4-1

주원( , ,

진, ,

함 천)

살인 고 를 한 경우 과실 사망 결과가 생한○

경우 사 에는 난 도에 있어 큰 차 가 있 므 양자

를 분하여 량범 를 해야 함

살인 고 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 살인 고 가 없었○

것 인 하 고 부분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,

살인 고 가 있는 주건 등 사는 살인범죄 양○

난 동 살인과 사하다고 할 있 므 그 량

범 를 참고 하 것임

다만 살인범죄 양 과 달리 살인 과 과 같1, 2 5○

경우는 양 인자 히 포 시키 충분하고 별도 소

분할 필요 지는 없

과실 인한 주건 등 사죄 경우에도 행○

다양하므 권고 량범 를 다소 게 할 필요가 있

안3

범 진( , ,

)

실 상 주건 등 사죄에 있어 는 살인 고 가○

있었는지가 공소장에 명 히 재 어 있지 않는 경우가 부

분 고 재 과 에 도 부분 심리가 루어지고,

있지 아니함

실 고 사건들 분 해 보 라도 살인 고 가 있는 경○

우 과실 인하여 사망 결과가 생한 경우가 명 히 별

지 않고 략 양자를 분 하여 량분포를 분 해 보아,

도 소 분할 도 량 차 를 견하 어 움

법원실 가 살인 고 에 하여 분하여 심리나 양○

하고 있지 않 에도 양 원회에 양자를 분하여 양

하는 것 하지 않고 양 원회 권한 범,

를 는 것 아닌가 하는 있

라 살인 고 가 있는 경우 과실 인하여 사망 결과○

가 생한 경우를 포 하여 하나 권고 량범 를 하는

것 상당함

안4-2

주용( , )

안에 주건 등 사죄 경우에는 권고3○

량범 가 지나 게 어 양 하는 미가 없어짐

살인 고 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 동 가 매우 다양하므 범○

행 동 에 라 다시 분 할 필요가 있



(3) 양 인자























III. 차 체회의63



가. 방 범죄 양 기 안 논의 결과

(1) 유 분류 및 고 량범위

견 논거

안4-1

( , ,

주원, ,

진 함 천, )

살인 고 를 한 경우 과실 사망 결과가 생한○

경우 사 에는 난 도에 있어 큰 차 가 있 므 양자를

분하여 량범 를 해야 함

살인 고 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 살인 고 가 없었○

것 인 하 고 부분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,

살인 고 가 있는 주건 등 사는 살인범죄 양○



난 동 살인과 사하다고 할 있 므 그 량범

를 참고 하 것임

다만 살인범죄 양 과 같 동 를 분 해 분○

할 필요가 없고 동 는 양 인자 하 충분함,

안에 주장하는 난 동 살인과 같 동 는 양 인자를4-2○

히 해 하는 쪽 하 충분함 다“⇒

인명 피해를 생시킨 경우 잔 한 범행 법 난할 만한”, “ ”, “

범행동 등 어도 특별가 인자 개 상 용 므” 2~3

난 동 살인 부분 가 역에 해당하므 별도

분할 필요 없

안에 하 분 일 없어지는4-2○

생함 즉 주건 등 사죄 경우 살인 고 가 없는.

경우 있는 경우 분한 다 난 동 살인에 해당하는 경

우만 동 를 별도 소 분하고 나 지 동,

는 양 인자 만 한다 분 일 통일 해,

쳐 양 논리 합 크게 떨어짐

과실 인한 주건 등 사죄 경우에도 행○

다양하므 권고 량범 를 다소 게 할 필요가 있

안3

범 진( , ,

)

실 상 주건 등 사죄에 있어 는 살인 고 가 있○

었는지가 공소장에 명 히 재 어 있지 않는 경우가 부분

고 재 과 에 도 부분 심리가 루어지고 있지,

아니함

실 고 사건들 분 해 보 라도 살인 고 가 있는 경○

우 과실 인하여 사망 결과가 생한 경우가 명 히 별

지 않고 략 양자를 분 하여 량분포를 분 해 보아도,

소 분할 도 량 차 를 견하 어 움

법원실 가 살인 고 에 하여 분하여 심리나 양○

하고 있지 않 에도 양 원회에 양자를 분하여 양

하는 것 하지 않고 양 원회 권한 범 를,

는 것 아닌가 하는 있

라 살인 고 가 있는 경우 과실 인하여 사망 결과○

가 생한 경우를 포 하여 하나 권고 량범 를 하는

것 상당함

안4-2

주용( , )

안에 주건 등 사죄 경우에는 권고3○

량범 가 지나 게 어 양 하는 미가 없어짐

살인 고 가 있는 경우에도 범행 동 가 매우 다양하므 범○

행 동 에 라 다시 분 할 필요가 있

안에 살인범죄 양 과 하여 볼 난4-2○

동 살인 에 해당하는 사 에 는 주건 등

사가 법 높 에도 권고 량범 가 낮아지는

생함



(2) 양 인자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나. 조 범죄 양 인자 논의 결과

(1) 조 포탈 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(2) 허위 금계산 수수 등 유

견 논거

하는 견

범 진( , ,

주원, ,

함 천, )

해 계가 일 해 허 계산 를 주고 는 경우○

거래 단 내 우 거래처에 허 계산 를 요 하

자 상 에 한 경우가 엄 하게 분하 곤란하고,

양자간에 량 차등 어야 할 근거도 분명하지 아니함

공갈에 는 도 있는 경우에는 공갈죄 처벌하○

충분하고 그 도에 지 않는 경우에는 해 계,



향후 일

가 맞아 허 계산 를 주고 는 것 보아야 함

실 결 사 분 결과를 보 라도 거래처에 거래 단○

내 우 허 계산 요 한 경우를 가 처벌한

사 도 견 지 아니함

범죄는 그 속 상 범행 법 불량하게 루어지는 것○

본질 하고 있어 다른 범죄 는 달리 범행 법 매우 불“

량한 경우 를 별도 양 인자 하지 않고 있는” ,

경우만 가 인자 하는 것 균 에 맞지 아니함

찬 하는 입장

( , ,

주용 , )

해 계가 맞아 허 계산 를 하는 경우에○

하여 거래처에 거래 단 내 우 허 계산 를 요

하는 경우에는 난가능 높다고 단

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 등에 한 소극 범행가담“ ”○

한 것과 균 고 하여 거래 단 등 내 우 허

계산 를 요 한 경우는 일 가 인자 하는 것

타당함


